
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[별표 3] <개정 2020. 3. 10.>

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(제5조 관련)

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

1. 1. ～ 1. 15. 2. 28.

3. 1. ～ 3. 15. 4. 30.

5. 1. ～ 5. 15. 6. 30.

7. 1. ～ 7. 15. 8. 31.

9. 1. ～ 9. 15. 10. 31.

11. 1. ～ 11. 15. 12. 31.

비고: 1.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.

2.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와 명예퇴직원(별

지 제2호서식)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내에

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.

3.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

공무원,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제10조에 따른

다.


